
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경비 집행 인정기준 안내

<‘20.9.15,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>

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’ 장기 지속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

발생으로 이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수행자 및 수행기관에게 

감염병의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합니다.

□ (기존)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 <직접비 기준>

ㅇ (대처)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(연구계획)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

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(*)는 사업비(연구비)로 집행 가능 

*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, 기 납부 학회등록비,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
따른 위약금 등

ㅇ (예방) 사업(연구)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(*)는 

사업비(연구비)로 집행 가능 

* 해당 사업(연구)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(손세
정제, 일회용 마스크 등) 구입 경비
⇨ 단,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, 마스크 구입비용
등은 간접비(연구실안전관리비)로 집행해야 함

<참고 : 감염병 관련 추가 주요 질문>

③ (대응)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등으로 학회(행사), 회의, 인터뷰 등을 비대면
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 상황 전 연구계획 수립으로 인해 해당 경비가 연구
계획서 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. 웹캠, 헤드셋 등의 장비와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료를
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?

□ (추가)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 <직접비 기준>

ㅇ (대응) 감염병 대처를 위해 연구계획 수행방식을 비대면(화상)으로 변경

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(*)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계획 변경의

타당성 검토․승인 후 연구비로 집행 가능 

*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․장비 중 화상회의에 필요한 범용성 장비
(웹캠, 헤드셋등) 및 소프트웨어, 화상회의프로그램사용료등

※ 단, 본사항은안내일자이후부터적용하되, 연구개발혁신법시행(2021.1.1.) 후별도안내시까지유효

□ 기타

ㅇ 당초 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중 비대면 연구 수행과 무관한  

범용성 장비 등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음


